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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한국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1)

: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백 승 민**

본 연구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교육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센터가 개소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년제 대학에 설립된 50여개 인권센터들의 규정과 실시 여부, 내용 등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센터 절반 정도가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 특강,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실제 

내용은 다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로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폭력

예방교육이 그 내용을 채우고, 특강의 주제도 젠더 문제가 다수였다. 전체적으로 인권센

터 개소 이전의 성고충상담센터의 침해 예방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였다. 

인권센터 설립은 늘어났지만, 그것만으로 인권교육이 늘어난다고 하기 어려운 결과였

다. 친인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인권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인권규범이 대학이라는 조직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

는지를 인권센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의 인권교육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인권, 인권교육, 대학 인권센터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19)의 일부를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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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018년 한국 사회는 “미투(#Metoo)”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두 가

지의 특정 상황에서 발발한 성폭행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 매일같

이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제는 

‘대학’ 조직 내부에서도 폭로되었다. 교수-학생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성

추행 및 성폭행, 성희롱 등이 쏟아져나왔다. 학생들은 학내 문제 해결을 위

해 인권센터 설립을 강하게 요구했다(전명훈 2018; 오마이뉴스 2018). 

인권센터 설립 요구가 있었던 것은 2018년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2016년,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한 폭행, 밤낮없는 업

무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특정 개

인 뿐 아니라 상당수 대학원생에 대한 가혹 행위와 과잉 업무 등도 문제

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대학원생 인권(권리) 장

전’을 재빠르게 발표하기 시작했다(김지훈 2016; 신은별·정반석 2017).

이러한 사건들은 2010년대 대학 구성원들이 인권센터를 학내 문제 해

결 실마리로 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성폭력·성희롱 문제나 과잉 노동, 임

금 문제 등은 대학 내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일탈,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로 문제가 정리되었다면, 최근 들

어서는 인권 관점 대입이 많아지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는 대학이 

좀 더욱 인권 친화적이길 바라는 것이고, 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학들 역시 대학이 인권을 옹호한다는 

의미로 인권센터 설립, 기존 기구(상담소)에서 확대 개소하는 등 제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권센터’의 역할과 성격을 분석한 연

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인권센터에 대한 초기연구로서, 현실에서 그 내용

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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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센터에서 실시할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인권

교육에 집중한다. 대학의 주요 기능이 연구와 교육인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

권교육 도입에 포함되었다. UN은 1995년부터 제도권 교육에 인권교육 접목

을 위한 ‘UN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1995-2004(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를 시작으로, 초중등교육에 인권교육을 중점적

으로 계획한 ‘제1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 2005-2009(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plan of action for the 1st phase)’, 그리고 대학 

및 공무원·군인·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접목을 시도한 ‘제2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plan 

of action for the 2nd phase)’을 발표하였다. Suárez·Bromley(2012)는 사건사 분

석(Event-history analysis)을 통해 세계 인권운동 흐름이 대학의 인권 프로그램

들을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내 인권센터는 

인권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 물음 답

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였다.

우선, 제도권에서의 인권교육 선행연구를 통해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연

구 질문과 연구방법 등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인권센터의 

설립 추이와 주요 활동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 인권교육의 방식, 

주제 및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인권교육 실시 유형(patter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분석하였다. 

2. 인권교육과 인권센터의 확대 

 1) 인권교육의 제도화

현대 사회의 통용되는 인권은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설립된 U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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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유엔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한다. 국제 사회의 인권 확대는 국제 

인권 보호 문서 발표와 국제법 체제 형성, 지역 및 개별 국가들의 비준과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듦으로써 가능해졌다

(Landman 2004, 907). 그리고 UNESCO, ILO와 같은 특수 국제기구들 

역시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교육과 노동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주었다. 다른 한 편에서는 국

가 행동에 대한 감시·보고, 사회에 인권 적용을 위한 국내외 인권 NGO들

의 활동을 통해 확대되었다.

인권교육은 인권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교육받을 권리(교육권)’를 넘어 

그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국제기구가 

제도권의 인권교육에 대해서 권고하기 전부터 시민사회운동 조직들은 인

권교육을 사회 변화 전략으로 실시해왔고, 인권교육 확대와 운영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해왔다(Davis·Murdie·Steinmetz 2012). 한국의 인권 NGO들 

역시 1994년부터 학교에서 도덕/윤리교과를 인권교육으로 할 것을 주장하

였다(김녕 2004, 91-92). UN의 인권교육 계획과 프로그램 발표는 시민사

회의 인권조직들이 인권교육 활동과 교육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도권 내에도 인권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정의와 원칙 등은 애매하다. 인권에 대한 관점과 인

권 관련 요소들이 다양해서 지식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다. 인권

교육이 지식 뿐 아니라 인권 보호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인권의 측면들과 기술을 연결 시켜야 함을 뜻한다. 또, 개인들의 배움과 

행동이면서 해당 공동체 내의 배우는 과정과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정리

해보자면, ‘인권교육’ 안에는 '인권에 관한 (지식/내용)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권적인 (환경 차원의) 교육'이 동시에 들어 있다. 

한국은 1991년 UN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인권조약들을 비준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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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국내화 작업 보고와 인권NGO들로부터 감시받는 등 인권 레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국내화 시도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인권교육은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큰 틀을 만드

는 인권교육 일반과 학교, 공무원, 군대, 변호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일

반국민 대상 인권교육으로 나눈다. 2003년에 1차 계획안이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안을 작성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권

고안을 기반으로 하여 각 처 장관들의 조정 및 협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백승민 2019, 35). 

2007년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인권교육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기도 하였다(윤지은 2007). 국회에서는 2011년 이은재 의원, 2016년 유

승민 의원, 2018년 정성호 의원이 인권교육(지원)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들 법안은 각종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활성화, 인권교육종합계획 

등을 담았었지만 매번 개신교 단체들로부터 인권교육이 동성애를 부추긴

다는 격렬한 항의로 무산되었다(김태규 2018). 반면, 이러한 다각적 시도

에도 불구하고,  대학 인권교육에 대한 유도 및 규제 정책은 없었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과정은 입시, 교육방식과 재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 간 대립이나 반목, 협조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남수경 

2005; 안정희·배성아 2013; 문광민 2018). 그러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에 대한 국제 보고에서 고등교육 내 인권교육은 국내 계획안에서처럼 구

체적이지 않고, 필요성과 계획이라고 언급된 정도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권고, 조사 활동을 통해 인권교육 

제도화에 노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토론회 및 각종 행사를 다수 진행하였는데, ‘한국적 인권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2006)’,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 확산을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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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 개최(2006)’, ‘제7차 인권교육포럼 학술대회(2009)’, ‘인권위-충남대 인

권교육 세미나 공동개최(2013)’, ‘사회복지 교육 과정의 인권교육 도입방

안에 관한 학술토론회(2014)’,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

전방향 토론회(2015)’, ‘인권위, 충남대, 민주교수협회 2017년 3차 한국 인

권교육포럼(2017)’,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그 실태와 대안은?(2018)’ 등 

대학 전체 뿐 아니라 학문영역과 인권교육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2003년부

터 실시한 대학 내 인권교육 현황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9; 2012; 

2014), UN의 인권교육 10년 계획과 관련한 연구(2011), 사회복지학과에

서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연구(2013) 등에 따르면, 전공명에 ‘인권’이 포함

되어 있거나 교육 계획표에 인권 내용을 절반 이상 할당하고 있는 수업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보고서는 인권교육 개설 

현황과 강의자 인터뷰를 통해 대학의 인권교육 경험을 종합하였다. 이전

에 실시했던 인권교과목 개설 조사 결과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공 영역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백승민 2019, 40). 

2) 한국 대학 내 인권센터의 증가

(1) 성평등 상담센터(인권센터 이전 기구)의 역사

대부분의 인권센터들은 신설보다 이전에 존재하던 기구를 확대·개설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개 성평등·성희롱 상담소였으며, 취업이나 성격검

사, 장애인 상담 등 학생생활에 관련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다. 인권센터 

설립과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들 모체(母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 내 특정 학문들이 제도화 된 과정과 요인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학 내부뿐 아니라 사회 환경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김형종 

2017; 은기수 2002; 정준영 2013; 이강원 2013;  Kraatz·Zajac 1996;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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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1; 김태영 2012), 성평등 센터가 한국의 ‘성주류화’ 과정과 관련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센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90년대

에는 여성 문제가 가정폭력이나 전시 상황에서의 강간 문제 중심으로 등

장했다.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등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 되었

던 부분이 공적인 문제로 전환되었고, 1995년 베이징 대회에서 성주류화

가 채택되면서 한국도 이를 받아들였다(배유경 2015, 44). 

한국은 1983년 국무총리 정책자문 기구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고,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여성을 근로

기준법에 따른 보호대상에서 평등한 존재로 바꾸었다(박은미·정우열 

2008, 250). 또한 여성학의 확산과 발전으로 인적, 이론적 자원이 생성되

었다. 1990년대는 UN의 여성인권 개념과 계획에 따라 국내도 정책화에 

힘을 썼다. 김대중 정부는 성주류화를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여 

2001년 여성부를 출범시켰다(배유경 2015, 47). 여성부는 1999년에 개정

된 「남녀고용평등법」 중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포

함된 성희롱 관련 조약을 근거로 성희롱 근절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마련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

다. 대학도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2000년대 초반 서울대를 필두로 주요 대

학에 관련 규정에 제정되고 관련 업무 부서가 설치되었다1). 이후 대학과 

관련된 사건들(성폭력, 대학원생, 청소노동자 등)을 거치며, 문제 해결책으

로 학내 인권센터가 주목받아 기존의 성고충상담창구가 인권센터로 개소

하였다. 

1)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
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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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센터의 양적 증가

변화 과정이 자세히 확인 가능한 인권센터2)는 서울대와 중앙대이다. 

두 학교 인권센터 모두 2012년에 개소하였다. 인권센터로서 개소한 시기

는 같지만, 서울대는 2007년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설립

하고 추후 인권센터로 확대 및 통합, 중앙대는 2009년에 성평등상담소 설

립 후 인권센터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후 충남대

(2013), KAIST(2014), 동국대(2015), 고려대와 전남대(2016) 순으로 센터

가 개소하였고, 2017-18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인권센터가 개소하

였다.

<그림 1>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 추이

인권센터들은 새로이 ‘인권센터’가 생겨난 경우보다 대개 상담, 특히 성

문제상담을 전담하던 센터에서 인권센터로 바뀌었다. 성평등센터/상담소, 

성희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센터 등의 형태에서 확대나 

2) 전북대 인권센터에 전화 문의와 문헌자료(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전북대 인
권센터, 2009)를 통해 2009년에 전북대에 인권센터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으
나 인권센터의 설립 시기와 역할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서울대와 중앙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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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인권센터가 생긴 후에도 같은 운영 구성원(들)과 

물리적 공간이 성평등센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대학 성

평등 상담소 협의회’는 선택적 가입이나 주요 대학의 인권센터들도 포함

되어 있고, 협회 세미나에서도 인권센터를 상담기구 사례에 포함하고 있

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인권센터 사례 발표 세

미나나 별도의 회의를 통해(인권위 2017) 인권센터도 자체적인 영역을 잡

아가고 있다. 

인권센터는 초기에 수도권 위주로 개설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지방 대학들도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된 학교들을 지역별, 학교 설립형태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9-2019년 인권센터 설치 대학교

(단위: 교)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한국체대, 한국교원대 

등과 같이 유사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교들은 제외하였다. KAIST, UNIST, 

수도권 지방 계

국공립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제주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부경대, 부산대, 군산대, 
인천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18

사립

고려대, 중앙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평택대, 
단국대, 아주대, 건국대, 
상명대, 가천대, 성신여대, 

인하대

부산외대, 호남대, 경남대, 경일대, 
계명대, 김천대, 대구대, 동양대, 
원광대, 전주대, 세명대, 순천향대, 
대구가톨릭대, 배재대, 상지대, 

위덕대, 인제대, 초당대 

34

계 19 3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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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목포해양대는 단일 혹은 유사 전공으로만 이뤄진 학교들은 연구 분

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조사 기간

에 해당하는 2009-2019년 사이에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3. 이론적 배경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권리로, 인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백승민·김

민지 2016, 29), 인권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인권교육법, 조례제정, 노

인·청소년·공무원·다문화 등 특정 직군이나 상황의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

육,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제도권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정에 집

중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교육권)와 제도권 교육의 영향력이 함께 강조되

기 때문이다. 유아 및 초중등의 인권교육 주요 주제는 교육내용,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

한 변화, 주요 개념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 분석변화는 일반 

교과 내용 분석(구정화 2004; 2016; 김숙자·장갑희 2010; 하경수 2013; 최

형찬 2014; 은지용·설규주 2016)부터 국제 비교나 단일 국가 내 교육과정

에서 인권 내용 확대를 확인하는 연구들까지(Firer 2002; Meyer·Bromley· 

Ramirez 2010; Moon·Koo 2011; Oomen 2013)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초·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사회 교과 혹은 도덕 교과서에서 인권 내용 

변화에 대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은 

시민의 덕목 뿐 아니라 노동, 젠더 등 좀 더 다양한 주제가 교과 내용으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나 교육 활동을 통해 인권교육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Asano 2000, 108-109; 서보라·박찬석 2016; 강경욱 2012; 황동진·송혁·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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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현 2015).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연구는 인권교육 자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범

위에 대한 연구보다는 현재 고등교육 방식(교양, 전공)과 인권교육을 연계

해 이뤄지고 있다. 크게는 인권교육 효과와 인권 및 전공 내용과의 연계

를 살펴보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권교육 효과 연구들은 주로 교

육 전후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었다(이승미 2000; 박성익·

이승미 2000; 류지헌·허창영 2008; 조윤경 2018, 66; 방대혁 2013; 심태

은·이송이 2018). 해당 연구들은 설문이나 인터뷰 등 실험 과정을 통해 현

재까지의 인권교육의 효과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인권교육이 필수적으

로 대학에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전공별 인권교육 연구는 전공 교육에서 인권과의 연관성과 그것

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두드러지는 분야로는 법학(박

찬운 2008; 염형국 2008; 채형복 2011; 조연민·홍인 2013; Smith 2013), 

사회복지학(이혜원·최경옥·이혜영 2009; 김세영 2015), 교육학(이주한 

2013), 간호학(이경희·정상우 2013; 황주연·최현경 2015)으로 나눌 수 있

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인권 인식에 대한 비교

나 인권교육의 효과(인권감수성)를 분석하고, 해당 전공에서 체계적인 인

권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되는 인권교육 경향을 조사한 연구(Kingston 2014; 백승민·김민지 2016)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센터에 대한 교육은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다. 기존에 

국내 대학 인권센터에 관한 연구들은 인권센터의 필요성 강조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인권교육과 관련해 김영중(2018)은 인권교

과목 개설을 위한 전문가 확보, 인권교육 모듈 제공 등도 인권센터의 역

할로 보았다. 홍성수(2019) 역시 인권교육을 인권센터의 중요 기능으로 

보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권한 등을 통해 인권 

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290 시민사회와 NGO 2020제18권 제1호

UN은 고등교육의 인권교육 실천방안에 대해 학술적인 영역뿐 아니라 

훈련 및 자료정보센터 설립, e-learning 활성화 등 온라인 활용(인권위 

2010, 26-29)등 전방위적인 방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 역시 

대학 내에서 인권교육의 중요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의 

인권센터는 특정 전공과 관련된 형태로 있기보다는 총장 직속, 혹은 부속 

기타 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기관의 연구·교육 활동 등 

교과나 전공과 같은 지식 형성 과정을 통틀어 커리큘럼이라 하는데

(Benavot·Cha·Kamens·Meyer·Wong 1991), 이와 별도로 학교 안에서 이뤄

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 한다. 엑스트라 커리큘럼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조직, 활동 등의 역할과 효과 분석에 집중되어 있

다(Shulruf 2010).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

인의 발전과 사회화(Cuccia 1981), 경험 확장(Holland·Andre 1991), 진로와 

관련된 기회제공(Little 2002; Stuber 2009) 등의 분석들이 있다. 이러한 분

석들은 대학 내에서 부속기구, 기관들이 교육자-피교육자로서의 구체적인 

설정과 별개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인권센터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인권교육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느냐를 교과서 내

용, 전공과의 연계 노력 및 효과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

영하여 본 연구는 인권센터와 인권교육과의 관계를, 인권교육 확산 정도

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인권교육에 대한 환경과 어떤 내

용들로 인권교육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환경이란 대학, 사회에서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다. 인권센터는 전공과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센터 설립만으로 인

권교육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센터 설립, 인권교육 횟수 

등 양적인 지형도 확인 뿐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채워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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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로 인권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 내에서 의도나 방향,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

(Savelsberg 1992; Friedland·Alford 1991; Thornton·Ocasio·Lounsbury 2012, 

41; Edelman 1990; Thornton·Ocasio 1990; Cole 2015; 김수경 2019).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분석들은 당위성과 효과, 그리고 

확대를 증명하고 있다. 고등교육과정까지 인권교육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이 당연시되고, 확장되어왔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확대된 기간이 짧고,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자료가 

한정적이며, 초·중·고교 교육과 다른 고등교육 특성(전공, 연령)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 때문에 인권교육에 대한 진행과 연구가 쉽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그래서 대학 내 인권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준거 기준이 된 인권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해 각 대학 인권

센터들의 인권교육 관련 정보를 분석하였다. 인권교육 실시나 교육방식, 

주제 뿐 아니라 앞서 인권 및 인권교육 발전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가 중

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언급이 되었는지도 포함

하였다. 또, (그 외 인권교육이 가능한) 기타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형성하고 있

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양적 현황, 내용 등 인권교육의 유형

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연구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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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센터의 기능에 인

권교육을 규정해놓았는가? 대학에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시도들이 있

는가? 그 규정을 실천하는가? 

 · 인권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교육방식은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 대상인 인권센터는 4년제 대학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설립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UN의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적용 시기 

역시 2009년에 시작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인권센터로 확인되는 전남대 

인권센터가 2009년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 대학 

내부 문제들에 대해 ‘인권’ 프레임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시기가 

201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인권센터의 경우 2009년에서 2015, 16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17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별 학교마다 홈페이지에서 교내 기구(표)를 

확인하여 인권센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당시 전국 대학 인권센터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했다는 기사(원종진 2017)를 참고하여 의원실에 직접 자료 확인을 부

탁하였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인권센터 설치자료를 2018년 5월 23일

에 받아 가지고 있던 자료와 대조해 찾지 못했던 학교들을 본 연구에 포

함하였다. 이 과정에 따라 본 연구에 분석 대상이 된 인권센터는 52곳이

다. 캠퍼스가 2개 이상인 경우, 서울 캠퍼스나 대학 본부가 설치된 캠퍼스

에 인권센터를 두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과 한 대

학 안에서도 개별 캠퍼스마다 인권센터를 별도 설치한 학교들도 있었다. 

본 연구는 두 개 이상의 캠퍼스에 인권센터가 있더라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각 대학당 하나의 인권센터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의원실 자료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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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학교 중 인권센터를 찾을 수 없거나 기존상담센터가 인권교육 역할

을 담당하는 경우3), 대학원4)이나 특정 학과5)에 한정된 인권센터는 포함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현황은 대학 홈페이지나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

해 인권센터 개설 시기와 ‘교육’이라고 명명한 활동 중 폭력예방교육, 성

평등교육 등의 성희롱·성폭행 교육과 분리된 ‘인권교육’ 실시 여부, 인권교

육 방식(온라인, 특강)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6). 인권교육 내용 분석 자료

로는 온라인 인권교육 내용과 인권교육 특강 주제들을 조사하였다. 여러 

대학들이 온라인 자료로 서울대에서 제작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 가장 

최신인 2018, 2019년 서울대 온라인 인권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교육은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시공간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접근가능하

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필요하다고 엄선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교육 영상에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내용을 문서화 하여, 반복적

으로 읽으며 교육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인권교육 특강은 고정된 교

육은 아니지만,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거나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어떤 인권 문제가 관건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인권센터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뉴스 검색을 통해 ‘인권교육’, ‘인권특강’이라고 언

급된 행사의 포스터 등을 확인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에 관한 내

용을 <표 2>로 정리해보았다.

3) 한밭대, 한림대, 교원대, 포항공대, 차의과대, 남서울대, 동아대, 국민대

4) 서강대, 선문대, 총신대

5) 법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에 인권 관련 연구소가 존재하였다. 서울대 공익인권
법센터,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영남대 인권교육센터
는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다.

6) ‘인권/성평등 온라인교육’, ‘인권/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은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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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특성별 조사 항목

5.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유형 분석

1) 인권교육 제도적 환경

본 연구는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조건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대학 외부)의 구체적 권고나 압력 여부와 센터의 내

구분 내용 자료 출처

제도적 
환경

인권센터 설립시기 설립연도
대학 및 인권센터 
홈페이지

학교 유형
국립

대학 홈페이지
사립

인권교육 계획 

계획이나 규정 없음
(확인 불가 포함) 인권센터 홈페이지

계획이나 규정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MOU

MOU 체결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교육 
운영 관련 
특성

상담만 실시 상담 기능만 존재

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인권교육 실시

실시하지 않음
(확인 불가 포함)

실시 확인

인권교육 다양성
(방식)

온라인 교육

인권센터 홈페이지, 
센터 관계자 면담

인권 특강 

온라인 교육, 인권 특강

그 외 교육(연구, 
정기교육, 수업 등)

인권교육 내용
확인되는 인권교육 
주제 및 내용

대학 및 인권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기사

기타 교육활동 여부
(서포터즈)

서포터즈 유무 인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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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학교 학칙 등에 인권교육에 관한 명시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인권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았다. 

먼저, 인권교육에 대한 외부 권고로써, 대학에 인권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MOU 체결된 곳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들은 대학 자체에 인권교육을 권고하여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인권센터-인권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대학 MOU는 2006년 전남대를 시작으로 가장 최

근에는 2018년 서울대까지 총 14개교와 MOU을 맺었다(<표 3>). 국가

인권위원회는 MOU를 통해 학내 인권보호·증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국

가인권위원회 2018).

<표 3> 대학-국가인권위원회 MOU 체결 및 인권센터 설립 현황

MOU 체결대학 체결시기 인권센터 유무

전남대학교 2006. 12. 06 ○

영남대학교 2007. 04. 27 -

인하대학교 2007. 10. 31 ○

한양대학교 2007. 11. 01 ○

고려대학교 2007. 11. 21 ○

이화여자대학교 2007. 11. 22 ○

전북대학교 2007. 12. 21 ○

충남대학교 2008. 05. 07 ○

부산대학교 2008. 05. 07 ○

경상대학교 2008. 11. 18 -

충북대학교 2012. 10. 09 ○

동국대학교 2016. 08. 05 ○

연세대학교 2017. 12. 11 ○

서울대학교 2018. 0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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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MOU를 체결한 10개 대학들의 총장 간담회와 기획처장 협의, 인

권교과목 담당 교수 워크숍도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843).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전에 인권 실무수습 등의 협약 체결을 위해 대학 쪽

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MOU에 적극적이었다(윤설영 2007). 14개 대학 

중 2008년까지 10개 대학과의 MOU가 이뤄졌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

와 대학 모두 인권교육을 받아들이는 데에 각자 이유에 따라 적극적이었

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 인권교육과 관련된 공식 활동

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2017년에 다시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

육 관련 행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한 해 동안 3번의 한국

인권교육 포럼 개최 장소가 동국대, 이화여대, 충남대로 모두 국가인권위

원회와 인권교육 MOU를 맺은 대학들이었으며, 특히 3차 포럼의 주제는 

‘대학, 인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3차 인

권교육 포럼에서는 [2017년 제2차 인권교육·연구중심 대학 협의회]가 개

최되어 각 대학의 인권교육 현황을 교류하였다(인권위원회 2017). 이러한 

사실들은 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MOU를 맺은 대학들의 관계가 유지됨

을 보여준다. 

현재 대학의 인권센터들 중 인권교육이 실행될만한 환경조성(인권센터

의 규정)과 실제 운영을 비교해보면, 전체 52개교 중 인권교육에 대한 계

획을 명시한 곳은 28곳이었으며, 실제 운영이 확인되는 곳은 25곳이었다.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도 교

육을 하고 있었다. 반면, 인권센터가 상담만 운영하는 것을 확인한 곳은 8

곳이었다. 이들은 센터 규정에도 주요 업무로 상담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

리고 인권교육 계획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교육 활동을 알 수 없거나 

폭력예방교육만 언급해놓은 경우, 인권특강 한 번, 교육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인권센터는 19곳이었다. 

인권센터 계획에 명시된 인권교육 실시 목표로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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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목적 모두 친인권적 환경 조

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분석 과정에서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였다. 인

권교육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온라

인, 오프라인, 특강, 심포지엄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림 2> 인권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인권센터 비율

본 연구 결과에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더 많은 인권센

터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센터들의 주요 

업무에서 인권교육 비중이 적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 전체 인권센터 중에서 절반만이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었고, 

실제 운영하는 경우는 그보다 적었다.

그리고 이들 센터의 인권교육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 체결

을 비교해보았다.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계획과 실시를 개소시기로 나누

고, 이 중 MOU 체결학교를 살펴본 결과,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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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소 시기에 따른 인권교육 제도 및 운영

(단위: 교)

MOU를 체결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인권센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들 모두가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2016년 이후 

체결한 동국대와 서울대는 이미 인권센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

교육 MOU가 전체적인 인권센터의 인권교육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MOU를 맺었을 뿐 아니라 인권교육 활동이 활발

한 대학들에 대한 요인 분석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교육 운영 분석

(1) 인권교육 방식

센터들의 인권교육 방식은 온라인 교육과 신청형 오프라인 교육, 비정

기·정기 특강, 학점으로 연계되는 교양 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개인이 신청하는 온라인 교육과 강사를 초청하

여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뉜다. 각각 교직원과 학생용으로 나뉘

어 있다. 온라인 교육 영상은 서울대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

한 영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권교육’보다는 ‘인권과 성평등교

육’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혹은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온라인 인권교

인권교육 운영 성격
초기

(-2016)
후기

(2017-2019)
계

(비율)
MOU 체결 학교

1. 인권교육 계획이 있는 경우 6 22
28

(54%)
7

2. 인권교육 운영 확인되는 경우 6 19
25

(48%)
7

3. 계획과 인권교육 운영 모두 
확인되는 경우

6 13
19

(37%)
7

4. 상담소만 운영 1 8
8

(15%)
1



한국대학내인권교육에대한탐색적연구: 인권센터를중심으로 299

육 영상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오프라인 교육은 일정 이상 인원이 

모인 집단에서 신청 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들

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신청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한

다. 근래에는 신입생 OT 의무 교육으로 확산 되고 있다. 고려대는 학부 

2017학번 신입생부터 인권-성평등교육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

하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한양대 인권센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홈페이지에 명시

해두었다. 

인권특강의 경우는 정기와 비정기 특강으로 나눌 수 있다.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거나 센터 개소 시기에 인권 관련 

전문가 강연을 하기도 한다(김유림·민승용·김민재 2017; 조영은 2018). 정

기 특강은 대개 인권센터가 주기적으로 인권주간 행사나 인권문화제를 진

행하는 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공개 강좌 형식

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권센터 홍보와 인권에 대한 환기를 목표로 한

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주간 행사로서 인권특강 뿐 아니라 대중에게 

개방된 ‘열린인권강좌’, 사회운동가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인권 이론과 실

천에 대해 논하는 ‘인권과 아시아’ 역시 매번 정기적으로 열린다.

인권센터의 또 다른 교육방식은 대학 수업과의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다. 수업 내용이나 강사 채용 등을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인권센터 

세칙 및 학칙을 함께 고려하여 인권 교양과목을 개설한다(연세대 2018, 

190). 또, 인권 서포터즈 선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 조사대상이 된 인권센터 중에는 서울대, 중앙대, 동국대, 고

려대, 연세대, 한양대, 부경대, 평택대, 서울시립대, 건국대가 인권서포터

즈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권 및 인권센터 홍보, (서포터즈 대상) 인권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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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이렇게 실시되는 인권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인권교

육7)은 각 학교마다 자체 제작하지 않고 서울대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

회의 영상자료를 여러 대학이 활용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초기 인권센터

를 개소한 대학이자 활동 영역이 다양하고 활발한 서울대 인권센터의 온

라인 인권교육(학생용) 내용을 확인하였다. 

2018년 서울대 온라인 인권교육은 영어, 한국어로 제공되며, 학생 대상

의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과 젠더 평등(2018 online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for students)’이란 제목으로 ‘인권교육/폭력예방

교육(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이 각각 영역별로 제공되었다. 온

라인 인권교육에서 제시된 내용은 인권헌장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 등 국

제, 국내 인권 도입 과정을 초입부로 하여, 한국에서의 인권 발달사, 대학

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건(장애인권, 흑인 학생의 교육권, 여학생 입학과 

선거권 등)으로 이어지며 ‘대학’이라는 공간에 ‘인권’을 잇는다.

2019년부터는 내용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폭력예방교육과 

별도로 인권 타당성을 언급하였으나 ‘인권-대학(교육권과 교육의 인권적 

가치)-대학 내 불평등 문제와 관계-근본적으로 젠더 불평등 문제/성매매, 

가정폭력’ 순의 내용구조로 바뀌었다. 분리되어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예

방교육을 인권과 젠더폭력 문제로 좀 더 긴밀하게 설정하고, 대학과 사회 

문제를 넘나들며 다루었다. 그 전보다 ‘여성인권’, ‘젠더문제’로 인권교육 

내용이 집중되고 있었다. 

센터의 인권교육은 특강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인권센터 

서포터즈를 모집해 인권센터의 각종 활동을 홍보하고, 서포터즈 학생들을 

7) 온라인 인권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하는 성평등교육으로 구성되기
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온라인 인권교육 내용 분석 대상으로는 ‘인권’이 핵심
어로 포함된 대상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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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그들이 관심 갖는 주제로 교육을 하기도 한다. 

<표 5> 대학 내 인권센터 인권교육 주제

인권센터들이 진행한 특강식 인권교육의 주요 주제는 여성, 장애, 노동, 

혐오, 난민, 성소수자 등이 있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 위

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서울대처럼 자체 정기 교육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주제가 유사하다. 특강은 주로 외부 강사를 의뢰해 진행되었다. 

센터의 인권교육 종류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권교육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으로 교육을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오프라인 인권교육에서 의무화인 폭력예방교육 내용

에 인권이 접목되거나 ‘인권-폭력예방교육’으로 함께 표기되어 진행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내용상 ‘인권’이 다소 협소해지기도 하였다. 그 외 인권

교육 주제들은 학생들의 관심사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여성 

관련 범죄와 권리에 대한 것들이었다. 

3) 인권교육 실행 기반 인권센터 분류

제도적 특성과 교육 방식, 내용 분석은 인권센터들의 인권교육 관련 특

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센

터마다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센터들 

간 차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교육 종류 특강 인권서포터즈 교육

주제

여성(METOO, 여성의 몸, 성매매, 임신, 

이주여성, 데이트폭력, 성인지, 페미니즘), 

장애, 노동, 성소수자, UN 인권레짐 및 일반 

인권, 세월호, 혐오표현, 북한인권

장애인권, 

여성(데이트폭력, 

디지털범죄,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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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센터들

첫 번째 유형의 인권센터들은 다른 곳들보다 제도적 환경 구성과 실질

적 운영에 대한 세부 확인이 가능한 곳들이다. 물론 활발히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류된 인권센터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권교육 내용

을 동일하게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이들도 온라인 인권교육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권/폭력예방 교육’

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센터의 역할 중 인권교

육에 대한 명시를 해 놓았고, 교육방식도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특강 등 

두 가지 방식 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인권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서울대, 중앙대, 

충남대, 동국대,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단국대, 제주대, 한양대, 평택대, 

부산대, 아주대 등 총 13곳이었다. 

개소 시기를 확인해보았을 때, 2017-2018년 개소한 곳들이 8곳이나 포

함되어 후기에 개소한 인권센터들도 개설 초기부터 인권교육이 진행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부산대 인권센터는 2018년 개소한 후발주자지

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와 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인권센터 프로

그램을 연결하여 일반 시민과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에 강세였던 

젠더 연구를 인권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평택대 역

시 2018년 인권센터가 개소한 이후 노동 관련 인권 교양 수업과의 연계, 

서포터즈 모집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구성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이 활발한 편으로 확인되는 인권센터 중 서울대, 충남대, 동국

대, 고려대, 연세대는 해당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연구 등 

인권증진 MOU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MOU를 맺은 

나머지 학교의 인권센터들은 기초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인권센터 인권교육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기타 활



한국대학내인권교육에대한탐색적연구: 인권센터를중심으로 303

동인 서포터즈 모집이 센터의 인권교육과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포터즈를 모집하는 학교들은 총 10곳이었는데 그 중 7곳이 인권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3곳의 인권센터들 중에서도 6개 인권센터(서울대, 중앙대, 연세대, 제

주대, 평택대, 부산대)는 학점부과가 가능한 교양 수업과의 연계, 다른 대

학 인권센터와의 MOU 등 다른 인권센터에 비해 더 많은 인권교육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인권교육이 지속적일 수 있는 요소

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초적인 인권교육 활동을 하는 센터들

두 번째로 묶을 수 있는 유형은 기초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센터들

이다. 전체 센터들 중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별개로 최소한

의 인권교육 운영이 확인되는 곳들이다.

이 집단에 해당하는 인권센터들은 총 12곳이며, 2곳을 제외하면 모두 

2017년 이후 개소한 곳들이다. 이들 중 절반이 센터에 인권교육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이나 특강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권센터 인권교육 실시가 확인되지만, 내용 면에서 주로 ‘폭력예방교육

과 인권’,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인권교육 영상으로 제공하고 기타 활동이 

없어 초기 수준이라 본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내 인권교육을 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제도적 환경과 운영내용을 분석틀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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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권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 대학 인권센터는 학내 필요성, 사회적 압력 등에 따라 기존의 고

충 업무 기관을 확대 개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의 다양화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은 

학내 전(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

만 인권센터 설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인권센터 

설립에 비해 인권교육 실시가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내용 면

에서도 기존의 성폭력 교육만을 인권교육의 방식과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권센터가 늘면서 학교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

른 조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 내에서 성평등 센터가 해왔던 역할과 내용을 이어가는 경우가 일반

적이고, 일부 몇몇 학교들이 인권교육에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가능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들은 

인권센터 설치 뿐 아니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권센

터는 이전 기구의 인력에 업무를 추가한 형태이다. 이는 학내 인권환경 

구축을 위한다는 인권센터가 설치 목적을 이루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

다. 젠더 문제 뿐 아니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인권을 다루기 위해

서는 내부 인력에 대한 재교육 뿐 아니라 인권 전문 인력 추가 배치를 통

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과 시민

사회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인권센

터의 교육은 주로 센터 자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내 구성원

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내용 역시 다

양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여러 전공과 인권을 관련해 교육내용

을 풍성하게 하고, 시민사회와 인권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 내 인권센터 인권교육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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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모습을 일부 담아보았다. 조직의 경험과 논리에 따라 구체화 

된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시도나 방향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 하지만 연구방법과 내용에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연구방법에 있어 인권센터 및 인권교육에 대해 온라인으로 확인되는 정보

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다보니 인권교육이 실제로 몇 번 실시되는

지 파악할 수 없었고, 인권교육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

적 현황을 깊이 보여주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내용 면에 있어

서는 연구대상을 4년제 대학에 한정했다는 점,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인 

상담과 인권교육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 직접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인권센터 관계자들의 인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센터에 대한 이용 원인과 인식을 배제했다는 데에서 대학 

내 인권교육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할 것이다. 

(2020년 4월 5일 접수,  5월 22일 심사완료,  5월 24일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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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have been Korean universities fulfilled Human Rights
Education? : focus on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Seungmin Baek*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Using empirical data on 

the environment and a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his research 

examines and evaluates. 

Finding suggests that Human Rights educ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has not notably enlarged. The main themes are few social issues 

such as disability, labor, LGBTQ, and sexual violence, or topics of interest 

to studen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is not enough in proportion to 

increasing of Human Rights centers.

Key words: Human Rights, Human Right Education, Human Rights 

Center i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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